


구분 계 청주 충주 제천 청원 보은 옥천 영동 평 천 괴산 음성 단양

계 131 26 19 13 12 8 8 8 7 7 8 8 7

비례 17 3 2 2 2 1 1 1 1 1 1 1 1

역 114 23 17 11 10 7 7 7 6 6 7 7 6



1) 편차 허 한계는 비례 지역 표성 농편차 등 고려할 사항 사한 시, , · 원

정시 준과 동등한 준 적 하 원 선거 정시 준보다는,

준 적 하는 것 상당함.

해당 선거 가 속한 치 시 원 당 평균 수 비 상하 편· · 1 60% 차

준 헌법상 허 는 편차 준 로 삼는 것 가 적절함.



2) 2 년 선거 정 방법 비 면동비 반006 : 30%, 70%① ․ ․ 면 동· ·② 9

개 상 에 명 추가 최하 명 최 명범 내에서 타 원들1 , 7 , 26 ,③ ④ 견 반






















